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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확대되고 있는 농민공의 노동불안성정을 고용, 임금 및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불안정노동 특징을 실증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먼저 중국 농민공의 형성배경, 특징 및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불안정노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중국 맥락에서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① 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② 비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③ 공식부문에서의 단기계약 등의 비전형계약, ④ 비공식부문에서의 비전형계

약 및 무계약의 4가지로 불안정성의 ‘정도(degree)’를 구분하여 고용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이어 임금의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보험의 배제 측면에서도 농민공의 불안정성을 정도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고용관계, 임금수준 그리고 사

회보험의 측면을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민공을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안정한 노동집단, 그리

고 안정적인 노동집단으로 나누어 불안정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중국노동력동태조사 2차(Chinese Labor-

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매우 불안정한’ 농민공과 ‘불

안정한’ 농민공은 전체 연구대상의 93.4%를 차지하여 중국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

다. 또한 농민공의 심각한 불안정노동에는 특히 고용불안정성이 주요 속성으로 드러났는데 90% 이상의 농민공이 도시의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 및 무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보이는 농민공의 다차원적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의 제도적 맥락에서 형성된 복잡한 고용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

여 주며, ‘비정규직’ 또는 ‘비전형노동’만으로는 불안정노동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함의를 준다. 중국 호구제의 

경로의존성과 도농이원경제구조의 제도결합과 함께 형성된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중국의 제도

와 불안정노동자확대의 관계에 대한 이후 연구뿐만 아니라 불안정노동의 개념에 대한 일반 논의 확장에 있어서도 함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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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중국경제는 중미 무역전쟁 이후 또 한 번의 위

기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 노동시장에서도 여러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

데, 농민공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확대 중이다. 2021년 중국정부는 설날 동

안 농민공의 귀향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1들을 공포 및 실시하였다. 이는 농민

공의 불평등한 지위와 불안정성, 그리고 농민공의 권익 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확대되고 있는 농민공의 규모와 이들과 관

련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대한 실증분석

과 더불어 기존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기반으로 중국의 불안정노

동이자 도시사회의 최하위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농민공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중국 농민공이란 도시에 진출하여 상주하며 6개월 이상을 생업에 종사하는 

농촌 출신의 노동자를 의미한다. 즉, 호적이 농촌에 소속되어 있지만 도시 지역

의 비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농민공 근로자는 과

거 중국의 계획경제 시대의 도농(城乡) 분할 통치 시기의 핵심인 호구제와 같은 

사회관리제도와 개혁개방 이후에 도입된 시장경제체제가 결합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杜景山, 2013; 迟帅 ·金银, 2012; 张斌峰, 2007).2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계획경제에 시장적 개념을 반영하면서 경제 전반의 변화를 가져

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지난 30년간 10%가 넘는 GDP 성장률을 보이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지만(OECD, 2013; 김유휘 외, 2015), 도시와 농촌 간의 불

평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중국의 개혁 이후 변화된 

1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날동안 농민공은 도시에서 남도록 권고한 일련의 

정책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명절을 맞아 고향에 방문하고 싶은 경우, 핵산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향에서 도착한다면 14일 동안의 자기격리와 두번의 추가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민공이 다시 도시에 돌아가 취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에서 다시 14일

간의 자가격리와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국 농민공은 호구 소재지에서 비농산업에서 취직하는 ‘당지 농민공(当地农民工)ʼ과 호구 소재

지 외에서 비농산업을 종사하는 ‘외출 농민공(外出农民工)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민공 논의의 

대부분은 외출 농민공으로 ‘도시로 진입한 농민공(进城农民工)ʼ이다(중국국가통계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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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불안정노동자 집단인 농민공(农民工)은 가장 중요한 문제

로 보다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刘其赟, 2019; 李强, 2015; 胡鞍钢 ·杨韵新, 2001; 刘

爱玉 ·黄俊平, 2012). 

중국 노동시장은 개혁 이후 빠른 경제 발전을 거치며 다수의 농민공이 도시

의 비국유부문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서비스경제가 급속하게 발

전했고 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발생했다. 표준적 

고용관계를 가지고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불안정노동시장의 특징을 가진 외부노동시

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厉以宁, 2015; 김유휘 외, 2015).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서비스업은 현재 중국 GDP

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夏杰长, 2019). 서비스업의 확대와 함께 불안정노동

의 일상화가 목격되면서 학계에서도 불안정고용(precarious employment)과 비정규

고용(non-standard employment) 및 비공식 취업(informal employment)3 등의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周毕芬, 2016). 

그러나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

존의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노동시장을 형성하였다. 중국의 

도농이원경제구조하에 형성된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한 기

존의 연구들은 이원화된 중국노동시장의 형성 과정에서 확대된 농민공의 불안

정성에 대해 단편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중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고용관계를 이

해하고 농민공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인 불안정노동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호구제와 같은 제도들이 서로 결합하여 어떻

게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실증연구

들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논의들은 농민공의 저숙련과 저학력 등 인

적 자본에 근거하여 이들의 불안정성을 설명한 경우가 많아, 전국단위의 실증

적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이 체계적으로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3　한국에서 informal employment는 비공식 고용으로 번역하는데 중국에서 비공식 취업으로 번역

한다(서정희, 2015; 钱叶芳, 2018). 



152
아시아리뷰  제11권 제2호(통권 22호), 2021

본 연구는 중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확대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

인 농민공의 불안정성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

저 중국 농민공의 정의와 형성 배경, 규모와 특징 및 농민공이 직면한 다양한 불

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의 개념을 소개하고,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에 기반하여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다. 이어 본 연구는 중국노동력동태조사 2차(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 자료를 활용하여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의 특징과 모습을 실증 분석한

다. 이를 위해 먼저, 고용의 불안정성을 중국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4가지로 재분류하여 고용관계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노동의 불안정성은 다시 고용형태, 임금수준, 사회보험 배제 여부

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각각 그 불안정성의 정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세 가

지 차원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며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의 정도를 다시 매우 불

안정, 다소 불안정, 다소 안정, 안정 4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농민공의 다차원

적 불안정노동의 정도(degree)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농민공의 단일적 속성에 집중한 각각의 연구에서 더 나

아가 다차원적으로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 정도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

한 실증연구를 통해 중국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불안정노동자인 농민공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경

로의존성과 불안정노동의 형성 관계에 대한 연구에 함의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논의의 폭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중국 농민공 형성의 배경과 특징

1. 농민공 형성의 배경

농민공 형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호구제와 개혁개방정책의 제도적 결

합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농민공의 증가 현상은, 중국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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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개방 이후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호구제, 노동시장제도 경제발전 

속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간의 큰 격차에서 기인한다. 

먼저 농민공의 형성 배경인 중국의 호구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호적4상의 호구(户口)는 가구로서의 주호(住户)와 그에 속한 인구를 함께 칭하는 

속성이고, 가족 혹은 개인에게 부여되며, 실질적인 의미는 ‘특정 지역에서 합법

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ʼ를 말한다. 중국은 호구를 이용하여 공민을 관리 ·

통제해 왔는데 이러한 중국의 특이한 호적제를 호구제도라 칭한다(은석인, 2018). 

호구제도는 원래 설치한 인구 현황 파악, 정치와 사회생활 권리 보호 및 치안 관

리 등 사회질서를 유지될 수 있는 기능(彭希哲 外, 2009)뿐만 아니라 호구 전환 과

정 중 심사와 허가를 통해 국민의 거주이전 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관

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막는 제

도로 이용되었다(叶晨钰 ·王清 2013). 호구통제로 인하여 농촌 지역에서 태어난 농

민들은 자유롭게 도시로 이동할 수 없다. 이에 도시와 농촌 간에 정치, 경제, 문

화 등 다차원적인 불평등이 발생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분절은 중국의 도농이

원구조가(城乡二元结构)를 형성하였다(赵一蓉, 2018; 魏玉霞, 2018). 

이런 사회구조는 경제개발이 도시 지역에서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일등 

공민’으로서의 도시 인구와 ‘이등 공민’으로서의 농촌인구라는 이원적 사회적 

지위가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彭希哲 外, 2009). 중국의 호구제는 인구제도

로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며, 일련의 법과 제도 및 관습은 물론이고 정치와 

사회복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살펴봐야 한다(彭希哲 外, 2009). 

호구제도로 인해 농민은 사회보장,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사회복지뿐만 아

니라 노동권에서도 배제되고 있다(陶卫华 ·杜娟, 2008; 김인, 2013; 김병철, 2017). 정리하

자면, 중국 정부는 호구제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을 분할하고 관리하여, 그 결

과 농촌과 도시 간 분절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산업구조가 공업과 농업으로 

나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도시호구인구와 농촌호구인구로 나누는 정책적인 차

별이 형성되었다. 

4　호적은 한국의 본적(本籍)처럼 선조의 거주지를 말하며 조적지(祖籍地) 혹은 원적(原籍)이라고

도 한다(Hua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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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이 확대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농이원경제구조가 어

느 정도 완화되면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

문이다(김유휘 외, 2015; 김인, 2013). 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면서 

농촌에서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나타났다(은석인, 2018).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에

서도 큰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개체(个体)경제-사영경제가 활발해졌고 자본이 확

대됨에 따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졌다. 또한, 식량배급제가 축소되고 필요 물

자의 현금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호구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농민을 농촌과 농업에 묶어 두었던 호구제도를 완화시

켜 농민의 도시 진출과 도시경제의 참여를 점차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 중국 역사상 ‘1세대 농민공’이 형성되었다(彭希哲 外, 2009).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농민공에 대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농민공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Pi and Zhang, 2018; Cui et al., 2015). 농민의 입장

에서 도시로의 진출은 임금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고, 도시의 입

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의 유입으로 노동력 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개혁개방 40년 후의 2019년 말까지 전국 농민공의 총인구는 2억 9,077만 명

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5.85%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64.9%였고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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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1~2019년 농민공의 총 인구 수 및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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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였다. 농민공의 확대 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 규모는 지속적인 확대추세

에 있다. 농민공의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 중

이다. 2019년 농민공의 평균연령은 40.8세로, 50세 이상의 농민공 비율이 24.6%

로 연령은 5년간 연속적으로 증가했다(중국국가통계국, 2020). 

2. 농민공의 특징과 삶 전반에서의 불안정성

먼저 농민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농민공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중국국가통계국(2019, 이하 통계국)의 보고에 따르면, 2018

년 말까지 전국 농민공의 총인구는 2억 8,836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5.73%를 차지했고, 남성은 65.2%로 여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주로 가

구주로 드러났다. 농민공의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평균연령은 40.2

세로, 50세 이상의 농민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5년간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8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22.4%)이 50대였다. 

인적자본 특징을 살펴보면 농민공은 저학력과 저숙련 특징을 가지고 있다. 

72.6%의 농민공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보이고 있었다(중국통계국, 2019). 

대부분의 농민공이 9년 의무교육만 받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또한 저학

력뿐만 아니라 농민공의 저숙련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통계국(2018)에 따르면 

2017년 직업훈련을 받은 농민공의 비율은 32.9%로 2015년 33.1%보다 오히려 

떨어졌으며, 그중에서 비농업 관련 직업훈련을 받은 비율은 30.6%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농민공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이런 직업훈련은 주

로 정부가 실행한 일반적인 단기 교육으로 이루어지기에 농민공 취업에 대한 효

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또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

는 사실은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 보호주의 경향이 있어, 직업훈련 정책을 제정

할 때 외지인(外地人, 농민공을 포함)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농민공의 높은 유동성은 

기업 입장에서 직업훈련비용 지출 동기를 낮추게 된다(刘林平 外, 2006). 뿐만 아니

라 정부는 보통 자격증 유무에 따라 취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농민공의 자격증 

보유 비율 또한 높지 않다(万向东, 2008; 王建, 2017). 즉, 각 지방정부의 지방보호주

의로 인해 정부로부터도 농민공은 기술습득 기회가 없고, 기업의 숙련투자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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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농민공이 확대되는 동안 농민공의 인적 자본과 숙련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노동집단과 달리 농민공은 지역 간, 업종 간 등 유동의 원인이 

보통 승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임금이 높은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이

동하는 경향이 있기에, 숙련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李强, 2018).

일자리 특징을 살펴보면 농민공은 주로 비공식부문에서 근무하고, 고용 불안

정과 저임금의 문제에 처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절반 이상의 농

민공이 제조업(27.9%)과 건설업(18.6%)에서 근무하고 있는데(통계국, 2019), 주로 중

소기업과 비공식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万向东, 2008; 袁晓辉 ·张

丽宾, 2006; 李强 ·唐壮, 2002). 공유제 단위(单位)5에서 근무한 농민공은 13.1%에 불과

한 반면에 86.9%의 농민공은 비공유 단위에서 근무했다(纪韶, 2011). 또한 농민공

의 노동계약 체결률도 매우 낮았다. 중국국가통계국(2017)에 의하면 2016년 고

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의 35.1%에 불과했다. 노동계

약이 없으면 노동자가 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 관련 권익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노사간 문제가 발생할 때 농민공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王建, 2017). 다음

으로, 근로조건 측면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나 비공식부문에서도 농민공은 가

장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중국 산업재해 피해자 중에서 농민공

의 비율이 91.6%에 달한다(孟繁元 外, 2006).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민공의 현황을 살펴보면, 농민공들은 학력이 낮고 

전문 기술 수준이 낮으며 직업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의 건설업, 음식 서

비스업 등 부문에서 저숙련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다. 또한 높은 고

용불안정성, 또 높은 이직률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데 이

미 분석된 여러 지표들을 통해, 농민공의 불안정성이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王建, 2017; 万向东, 2008; 李强 ·唐壮, 2002; Pi et al., 2015; 김병

철, 2017). 농민공의 불안정성은 노동불안정뿐만 아니라 도시 정착 문제, 가족 분

리와 자녀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삶의 불안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민공은 도시

5　공유제 단위(单位)는 정부기관(政府机关), 사업단위(事业单位), 국유기업 등 고용단위 유형이 

포함되며, 공식부문의 범주와 비슷하다. 비공유제 단위는 공유제 단위 외의 다른 소유제 형식의 고

용단위형태인데, 사영기업, 외자기업, 합자기업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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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출해 산업노동자가 됐으나 농민 신분 때문에 취업기회, 노동 안전성, 의료, 

교육, 보험 등 사회보장 등에서 여전히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어, 도시에서 가장 

보호되지 않는 ‘취약집단ʼ과 ‘소외집단ʼ으로 설명된다(李强, 2015). 다른 한편 농민

공의 시민화(市民化)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통제가 느슨해진 반면 

중국의 호구제도는 여전히 엄격한 등급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시에 들어가 

일하는 농민들은 도시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고, 이는 도시 내부 ‘현

지인ʼ과 ‘외지인ʼ 두 집단의 ‘신이원구조(新二元结构)ʼ의 형성으로 이어졌다(白南生

외, 2008). 심지어 도시에서는 외지 농민공들이 모여 사는 ‘성중촌(城中村)ʼ이 형성

되어 있다. 농민공은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집단이지만 도시에서 정착할 

수 없고 도시 빈민층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화 진행이 여전히 느리다

(신동윤, 2011).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일부 지역의 호적 제한을 완화하거나 취

소하는 정책을 집행했으나 대도시 인구 규모 통제정책과 모순이 있다.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시 등 대도시 도시정착의 누계점수제(落户积分制)는 농민공 시민화

의 장애물이 되었다(姚先国 外, 2016). 

또한 농민공의 도시화 및 시민화와 밀접하게 관련한 문제는 농민공과 가족 

분리 및 중국의 유수아동(留守儿童)6문제다. 2018년 8월 농촌 지역에 있는 유수아

동은 687만 명에 달한다(중국 아동복지와 보호 보고서, 2019). 2017년 농민공이 가족

들과 같이 도시로 이동한 비율이 18.8%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농민공이 가족과 

여전히 분리 상태이며, 이 중에서 자녀와 부모의 분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邹

杰玲 ·王玉斌, 2018).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용, 공공서비스 배제와 농민공의 높은 유

동성 때문에 농민공 자녀는 부모와 함께 이주할 수 없다(邹杰玲 ·王玉斌, 2018). 또

한 농촌 지역에 있는 유수아동은 학업적, 심리적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폭

력, 정신폭력, 성폭력과 방임의 비율이 각각 65.1%, 91.3%, 30.6%와 40.6%에 달

한다(2019년 중국 유수아동 정신적 상황 백서, 2019; 陈晓丽, 2011). 종합하면 농민공은 가

족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농민공 자녀의 교육환경 측면을 살펴보면 불평등

과 빈곤 등의 문제가 농민공 세대 간 계승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6　유수아동이란 부모 중 한 명이나 모두 외지로 나가서 3개월 이상 취직하기 때문에 고향에 남겨

지거나 친척집에서 기숙하여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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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농민공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삶의 전반에 있어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의 불안정성은 중국의 호구

제, 지방보호정책, 대도시 도시정착의 누계 점수제 등의 제도결합 속에서 도시

지역의 일자리 확대와 농촌지역의 유휴인력이 생성이 결과한 모습이다. 이러한 

제도결합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도시)노동시장에서 농민공의 차별적인 경험과 

낮은 임금, 일자리로 나타나며 삶의 다른 영역의 불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중국 농민공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에서의 고용관계를 새롭게 

분류하거나 및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은 어떠한 특성과 성격으로 

나타나는지 기존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들의 불안정노동의 

모습을 이해하고, 특히 중국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고용관계에 집

중하여 불안정노동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농민공의 불안정노동 

중국 농민공이 보이는 불안정노동의 속성과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동

안 불안정노동의 개념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경

제의 확대와 함께 불안정노동은 표준적 고용관계의 정규직 노동에서 벗어난 고

용형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아 왔다(이승윤 외, 2017a). 불안정노동

의 개념은 197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적 배제와 관련

되어 논의되었고, 영미권에서는 주로 1980년대 초반부터 보호받지 못한 고용

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백승호 외, 2017 재인용). 단, 국가, 지역, 정치시스템 등 경

제 사회적 맥락과 노동자의 성별, 연령, 계급, 특징 인구 집단 및 직업 집단 등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른 불안정노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李强, 

2015; 백승호, 2014; 胡鞍钢 ·杨韵新, 2001; ILO, 2011) 불안정노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

게 합의되고 있지 못하다(Kalleberg, 2000; 백승호 외, 2017; 이승윤 외, 2017b). 

불안정노동 개념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불안정노동에 속한 사회경제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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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안정노동의 속성에 주목하였다(이승윤 외, 2017a; Kalleberg, 2009; Kalleberg, 2000; 

Standing and Kiniti, 2011; Kroon and Paauwe, 2013). 즉, 누가 불안정노동자인가에 대해 

주로 기간제, 시간제, 파견제 등 비전형고용을 포함하여 비정규고용(non-standard 

employment)형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Polivka and Nardone, 1989; Kalleberg, 

2000, 2009; 강남훈, 2013; 백승호, 2014; 서정희, 2015; 이승윤 외, 2017b; 김유휘 외, 2015; 钱叶芳, 

2018; 李强, 2015; 肖红梅, 2015; 刘爱玉 ·黄俊平, 2012; 胡鞍钢 ·赵黎, 2006). 반면, 무엇이 불

안정노동의 속성인가에 대해서는 주로 노동자의 결핍된 상태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 임금과 고용 불안정 및 사회보장 불안정이 법에서 배제 등에 주목하여 불

안정노동의 속성을 정의했다(백승호, 2014; 서정희, 2015; 백승호 외, 2017 재인용; 王丽平, 

2013). 그러나 이승윤 외(2017)는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

하였다. 먼저, 불안정노동을 정의할 때 이분법적으로 특정한 사회경제적 집단을 

불안정노동자로 규정하는 것, 그리고 단일한 불안정노동 속성에 주목한 것, 마

지막으로 주로 낮은 임금수준에 주로 주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누가 불안정노

동 집단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임금과 같은 불안정노동의 단일속성에만 접근하

고 불안정노동을 정의하는 것은 다차원적 속성을 가진 불안정노동을 충분히 설

명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노동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

였다. 이에 이승윤 외(2017a)는 불안정노동을 분석할 때 고용관계, 임금수준과 사

회보험에의 포괄성 등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이승윤 외, 2017a). 비슷하게 강남훈(2013)은 불안정노동은 직업 안정성이 

낮고, 임금이 낮고 사회보장이 낮고, 작업장 안정도가 낮고, 노동조합이 없는 노

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먼

저 농민공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들에 따르면 농민공은 임시적 고용, 계절

적 고용, 가정 도우미, 일시고용, 파트타임 및 파견과 같은 임금노동이면서도 비

전형적 고용관계로 일하고 있다(李强, 2015; 唐美玲, 2013). 농민공의 고용 지위를 살

펴보면 전체 농민공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83.4%에 달한 반면 자영업자 농민

공의 비율은 16.6%에 불과했다. 이어서 고용 지속성을 노동계약서의 체결 여부

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민공의 노동계약서 체결률은 35.1%에 불과해, 

대부분 농민공은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민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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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특징인 ‘철새식ʼ 유동취업패턴은 농민공들이 도시와 농촌을 반복적으

로 이동하며, 업무 지속 시간이 짧고, 이직률이 높아, 노동시장에서 줄곧 불안정

한 취업 상태에 있게 하는 데 기여한다(李强, 2009; Knight and Yueh, 2004). 선행연구

를 종합하면 농민공의 고용형태는 비전형적 고용관계, 한정된 고용기간, 높은 

이직률 등 고용관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서도 불안정고용(precarious employment)과 비정규 고용(non-standard 

employment) 및 비공식 취업(informal employment)7 등 개념이 유행처럼 넓게 사용

하고 있지만 혼용,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정규 고용과 비공식 고용의 

혼용이 대표적이다(钱叶芳, 2018). 중국에서 불안정노동은 주요 임시직근로자, 시

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독립적 계약자, 호출근로자, 원 ·하청 근로자 등 비정형

적 근로자를 지칭하며, 임시직(contingent work), 유연 취업(또는 유연 고용)(flexible 

employment)과 용역근로자(Subcontract worker) 등 용어가 사용되었다(李强, 2018; 钱

叶芳, 2018; 李强, 2015; 肖红梅, 2015; 刘爱玉 ·黄俊平, 2012; 胡鞍钢 ·赵黎, 2006). 이와 같이 중

국에서도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계약 기간 등의 측면에 주목하며 불안정노동

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지만, 기존의 불안정노동 이론과 중국의 제도적 맥락

을 고려하여 중국의 고용관계를 재분류한 작업은 부족한 편이었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농민공은 주로 저임금 또는 임금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처해 있다. 앞서 농민공의 특징을 분석한 것과 같

이 2018년 농민공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4.16%에 불

과하며, 농민공의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을 맴돌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하는 점

은 높은 주민소비가격지수(CPI)인데, 이것은 농민공의 실질임금 증가율을 끌어

내려, 1993년과 2003년의 농민공의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즉, 높은 

물가지수는 이미 매우 낮은 농민공의 명목임금(nominal wage)의 실제적 수준을 

더욱 낮게 만들고 있다(章元 ·高汉, 2011). 최근 중국국가통계국(2018)에 의하면 농

민공들의 서비스 산업(50.5%) 종사 비중이 공업(49.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서비스업 일자리가 주로 저숙련, 단기 일자리 위주로 확장됨으로써 새

7　한국에서 informal employment는 비공식 고용으로 번역하는데 중국에서 비공식 취업으로 번역

한다(서정희, 2015; 钱叶芳,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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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비정형적인 고용과 더불어,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 문제를 양산했다. 농

민공이 종사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농민공의 비율은 임금이 가장 낮은 다섯 업

종에서 82.5%에 달했고(吴晓琪, 2018),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준의 소득을 갖는 농

민공은 장시간의 초과 노동과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唐美玲, 2013). 또

한 임금 지속성 보장 측면을 살펴보면, 농민공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

시근로형태와 계절제 근로형태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수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张玲玲 ·房宏君, 2016; 龙晓华 ·金维兴, 2010). 

다음으로, 농민공 사회보험 불안정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중국의 사회보험제

도를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

法)」(2018)에 의해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보험,8 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산

재보험과 출산보험이 5대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로보험은 도시 근로자 기

본 양로보험(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 ‘도시와 농촌 주민 사회양로보험(城乡居民社会养

老保险)’, 공무원 양로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양로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도시 근로자 기본 건강보험(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과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 건강

보험(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으로 구성된다. 양로보험의 경우, 중국 ‘도시와 농촌 주

민 사회양로보험’의 급여수준은 매우 낮고 2018년의 기준 최고 한 달 88위안(한

화 1만 5,000원)이다.9

우선 중국 사회보험체계는 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노동

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오늘날 노동의 불안정성이 다양하고 심화해지고 있는 

8　중국의 양로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고 공적 연금으로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도시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는 한국의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 사회양로보험’의 가입자는 한국의 지역가입자와 비슷하다.

9　본 연구에서는 농민공의 사회보험에 가입현황에 대해 양로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4가지 보험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출산보험을 따로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먼

저, 출산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고 국내에서는 농민공의 사회보험과 관한 연구의 대다수는 양로보

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4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张玲玲 ·房宏君, 2016; 谢勇 ·李放, 

2009; 张翼 ·周小刚, 2013). 둘째, 국제 경험을 참고하고 중국 사회보험의 운영 현황을 결합하고 분

석하면, 건강보험과 출산보험의 비슷한 보장 범위와 보장 대상을 감안하여, 중국 국무원 사무국은 

「출산보험과 건강보험 통합의 전면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推进生育保险和职工基本医疗保险合
并实施的意见)」을 발표했고, 2019년 말까지 건강보험과 출산보험 두 보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

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중국의 5대 보험 중 출산보험을 의료보험에 포함하여 4대 보험을 대상으

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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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정합되지 않는다(凌敏, 2016; 赵娜 ·汪雯, 2015). 특히 직장을 자주 옮기고 지

역 간 유동성이 높은 농민공에 대해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쉽게 배제 효과를 

초래한다. 「2017년 인력자원사회보장 사업발전 통계공보(2017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

障事业发展统计公报)」에 따르면 농민공의 양로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가입률은 각각 21.64%, 21.72%, 27.24% 17.09%에 그쳤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양로보험의 경우

는 양로보험이 지역 간 이동 절차가 복잡하고, 농민공의 높은 이직률과 지역 간 

높은 유동성 때문에 가입 동기를 낮추며(何媛 外, 2015), 실업급여의 경우 조건이 

엄격하고 대다수 농민공은 반복적인 지역 간 유동 및 시간제와 계절제 일자리

를 종사하기 때문에 농민공이 실업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급여를 쉽게 수급받을 

수 없었다(凌敏, 2016; 赵娜 ·汪雯, 2015). 건강보험의 경우는 중국의 중앙정부는 사회

보험 가입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정하고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여지

가 있는데, 많은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가입시 양로보험도 같이 가입

해야 하는 부가조건을 두어 농민공이 건강보험에 가입 동기를 떨어트리고 있었

다. 게다가 사업주는 이윤 최대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주부담이 가장 

높은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 농민공

의 사회보험 가입 동기를 낮추었다(赵一蓉, 2018; 凌敏, 2016). 또한 지방정부에서 경

제발전을 중시하고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보험법 가입을 엄격하

게 감독하지 않는다는 것도 농민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하나의 이유다(凌

敏, 2016; 赵娜 ·汪雯, 2015, 김병철, 2017).

위와 같이 임금수준, 고용관계, 사회보험 포괄성의 측면으로 불안정노동을 정

의한 기존의 한국과 서구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농민공의 현황과 중국 내 기

존 문헌들을 검토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 

농민공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단일 차원 혹은 단일 속성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연구했

으며, 주로 비정규고용과 비공식 취업, 저임금 및 사회보험 배제 등을 각각 별도

로 살펴보았다(钱叶芳, 2018; 李强, 2015; 肖红梅, 2015; 王丽平, 2013; 刘爱玉 ·黄俊平, 2012; 张

彦, 2009; 胡鞍钢 ·赵黎, 2006). 특히, 구체적인 중국의 사회조사데이타를 바탕으로 불

안정노동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분석한 연구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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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용관계를 분류하고 

불안정성을 분석하려는 시도로,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① 공식부문에서의 무

기계약, ② 비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③ 공식부문에서의 단기계약 등의 비전

형계약, ④ 비공식부문에서의 비전형계약 및 무계약의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하

고, 이어 임금의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보험의 배제 측면에서 농민공을 불안정노

동집단, 다소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안정한 노동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

적인 노동집단으로 구분하여 불안정성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는 2차 중국노동력동태조사(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의 실증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의 다차원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중국의 제도적 맥락이 이들의 노동불안정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

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불안정노동의 고용형태 분류와 실증분석

1. 분석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을 분석하기 위해 공개된 2014년의 2차 

중국노동력동태조사(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의 데이터를 활

용하고 분석하였다. 중국노동력동태조사(CLDS)는 2012년부터 2년마다 다단계군

집, 층화추출법 및 노동력 규모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multistage cluster, 

stratified, PPS sampling)을 사용하고 중국 경내 29개성(29个省，홍콩, 마카오, 대만, 티베

트, 하이난성 외)에서 도농(城乡) 지역사회의 추적범위에서 가구 단위로 전체 노동

력(15~64세의 가구 성원)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통해 농촌이나 도시 커뮤니티의 

사회구조와 노동력 및 가정의 변화와 상호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한 조사

이다. 조사는 중국의 노동력, 가구 및 커뮤니티 등 3차원에서 변동 추이를 수집

하고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형성에 기여하고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중국노동력동태조사, 2014). 

중국노동력동태조사(CLDS)는 2012년 1차 패널조사에서 303개 지역, 1만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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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가구, 1만 6,253명 노동자를 조사하였고 2014년 2차 데이터는 원 표본 가구 

유지하면서 101개 지역, 2만 3,594명 노동자를 추가해 조사하였다. 또 중국노동

력동태조사(CLDS)는 중국의 29개 성(省)에서 노동력의 현황 및 변화를 중점을 두

고 있어 중국 표본조사 중 전국적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구원의 배경 및 개

인 이력, 근로활동, 경제상황, 사회참여, 이주, 가구 여건(복지여건을 포함), 사회보

험 가입 및 수급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공을 연구대상으로, 

2014년 중국노동력동태조사 2차 자료 중 농촌 호적을 가진 채 도시에서 6개월 

이상 비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공 3,081명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

개한 불안정노동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불안정노동을 다차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고, 이에 고용형태에서의 불안정성, 임금의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보

험의 배제 측면에서 농민공을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불안정한 노동집단, 다소 

안정한 노동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노동집단으로 구분하여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안정노동의 정도는 다시 세 가지 차원

의 불안정성을 모두 경험하는 경우 ‘매우 불안정한 노동’으로, 3개 중 2개 이상 

지표가 해당될 경우를 ‘불안정노동’으로, 하나만 해당될 경우를 ‘다소 불안정노

동’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두 해당되지 않다는 경우를 ‘불안정하지 않

은 노동’으로 구분하여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을 특징과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해 보았다.

2. 농민공과 다차원적 측면의 불안정노동

1) 중국노동시장과 다양한 고용형태

중국 농민공 불안정노동에 대하여 깊게 이해하자고 하면 불안정노동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고용불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노동시장의 고용형태와 종

사상 지위 분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고용관계는 국

제적 기준이나 한국의 종사상지위 분류체계와도 차이가 있어 보다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통계국이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는,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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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종사상 지위의 분류를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으나 중국의 「노동계약법(수정

안)」(劳动合同法, 2012)에 따라 고용관계 측면에서는 일반고용관계와 파견고용관계

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전일제 노동과 비전일제 노동을 구

분할 수 있다.10 종사상 지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뉘지만, 중국 내 종사상 지위 구분은 복잡하여 학계, 노동계, 법계

에서 노동자의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李

强(2015)은 고용관계 측면에서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구분하며, 고용형태 측

면에서 안정적 고용과 불안정고용을 구분한다. 뿐만 아니라 파견노동자, 용역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비정형적인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한 연구(张丽宾, 

2005; 覃曼卿, 2015), 시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비전일제 근로자에 관한 연구(赵玥 ·

张照东, 2017; 尚春霞, 2009), 비공식 취업(informal employment) 혹은 유연 고용(flexible 

employment)11 및 비정규고용(non-standard employment)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하다

(胡鞍钢 ·赵黎, 2006; 李强, 2002, 2004; 李烨红, 2003; 张彦, 2009; 张丽宾 外, 2005; 杨怀印 ·鞠志红, 

2008). 이 중에서도 비공식 취업(非正式就业)과 유연 고용(灵活就业), 비정규직(非正规

就业)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지만 용어가 혼용, 오용되어 혼란스러운 현상도 

병존한다(钱叶芳, 2018; 陶红, 2017; 王永杰, 2020; 田思路 ·彭浏诚, 2014). 

한국의 경우, 불안정노동의 사회경제적 집단인 비정규직 문제는 2000년 이후 

현안으로 등장하였고(장신철, 2012) 비정규직 정의와 관련하여, 주로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를 둘러싸고 논의했으며(이승윤 외, 2017a; 서정회, 2015), 다수의 연구들

은 비정규직은 무기계약과 전일제 및 종속고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서정희, 2015 재인용).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으

며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Kalleberg, 2009), 학계, 노동계, 정부는 비

정규직을 정의할 때 이들의 고용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 근로조건 등 

10　파견고용의 정의는 한국과 비슷하나 일종의 임시적,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최소 2

년 이상의 노동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명시했다. 비전일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 미만 또는 일주일 동안 24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지칭했다. 

11　flexible employment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한 개념인데, 중국에서 이 용

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상관없이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고용형태와 대응하는 

용어로 간주하면 된다(张丽宾 外,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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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관한 논쟁이 있다(이승윤 외, 2017; 장신철, 2012; 이옥진, 2013). 관련 논의를 중국

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중국 내 연구들

이 비공식 취업(informal employment)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중국에서의 비공식 취업은, 전형적인 취업 형태와 달리 노동시간의 비고정성, 

고용관계의 비정형성, 임금의 불확실성, 사회보장에서 배제 등 불안정성을 나타

내는 고용형태로 설명되는데, 구체적인 정의에 따라 분류하면 당정기관, 국유

기업 등의 공식부분이 아닌 ‘비공식’영역에서 취업한 노동자와 공식부문에서의 

임시직 근로자와 비전일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를 포함한다(李强, 

2002, 2004; 李烨红, 2003; 张彦, 2009). 둘째, 유연 고용은 전형적인 표준적 고용형태의 

취업과 비교되는 고용형태로 간주되며, 비공식 취업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다. 

유연 고용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 고용주가 자주 사용한 고용수단으로 대부분 

근로자가 주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형태’로 유연하게 고용된 형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张丽宾 外, 2005; 杨怀印 ·鞠志红, 2008). 종합하면 중국 학계

에서는 유연 고용과 비공식 취업은 매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

다(杨怀印 ·鞠志红, 2008; 张彦, 2009; 钱叶芳, 2018). 셋째, 비정규고용(non-standard employ-

ment)에 대해서는 중국의 학계와 정부는 정규고용과 비정규고용을 엄격하게 구

분하지 않으나(陶红, 2017), 대부분 연구에서 비정규고용은 표준고용관계에서 벗

어나, 비전일제 고용, 탄력제 고용, 용역 ·파견 고용, 계절제 고용, 임시적 고용, 

한시적 고용, 독립적인 고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王丽平, 2013; 田思路 ·

彭浏诚, 2014; 陶红, 2017; 钱叶芳, 2018). 뿐만 아니라 플랫폼경제의 발전에 따라 비정

규고용을 전통 비정규고용과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신 비정규고용을 구분한 연

구도 있다(王永杰, 2020).

정리하면 중국에서는 현재 정규직 또는 안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공식적

인 정의가 없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도 부재한다. 대다수 연구들은 전통적

인 국유기업과 정부 기관 및 사업단위(事业单位) 외의 부문을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12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비공식부문에서 취직하거나 정부와 관련된 공식

12　비공식부문은 전통적인 국유기업과 정부 기관 및 사업단위(事业单位) 외의 비공유제 기업 및 

신생의 프리랜서와 플랫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대부분 정의하고 있으며, 비정규부문에서 취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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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13에서 취직하더라도 불안정하게 단기계약으로 일하는 경우로 비정규직 또

는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비정규고용, 비공식 취업, 유

연 고용에 대한 위와 같은 논의를 보면, 한국의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의 논의와 

매우 다른 측면으로 불안정노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노동시장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1) 공식과 비공식 부문의 구분과 2) 단위유형, 그리고 3) 

무기계약 여부 및 단기 계약관계 등의 여부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고용관계 유

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중국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노동시장은 공식부문

과 비공식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노동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식부문에서 취직한 

정규직, 즉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노동 안정성

이 가장 높은 반면,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 체결 또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 안정성이 가장 낮다. 더불어 비공식부문에서 무기계약

을 체결한 노동자는 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보다 노동 안정

성이 높다. 공식부문이라고 하더라도, 단기계약 등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불안

정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고가 쉽다. 이들은 공식부문의 무기계약자, 즉 정

규직의 결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유휴노동력으로 간주된

다. 구체적인 분류는 표 1과 같다. 

2) 농민공의 고용관계, 임금수준 및 사회보험의 불안정성 분석

고용관계의 지속성과 지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고용불안정성 정도

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중국 내 이루어진 어려 연구들을 바탕으로 고

용관계와 단위 유형의 차례를 살펴보면, 고용관계의 지속성 측면은 비공식부문

보다 공식부문에서 더 안정적이며, 고용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예측의 가능성 차

원에서, 무기계약이 가장 안정적이며, 일용직과 같은 단기 및 무계약 상태에서 

가장 불안정했다. 그러므로 중국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유형화하면 안정, 다

노동자도 비정규직에 모두 포함된다. 

13　공식부문은 비공식부문에 비교한다면, 주요 공유제 단위유형으로 구성하고 일반적인 당정기관, 

인민단체 및 사업단위, 국유기업 등 공유제 단위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정부기관, 공산당의 

본부와 지사 기구, 사회보장학회, 지적재산권보호협회 등 부문은 공식부문을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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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 안정, 불안정, 매우 불안정으로 4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단위 유형 

차원에서 공식부문이고 무기계약을 체결한 농민공은 고용관계의 지속성과 지속

에 대한 예측의 가능성이 모두 높아 고용안정성이 높은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비공식부문에서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관계의 지속성은 상대적으

14　편제정원은 중국 공식부문 직원이라는 일종의 신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은 이런 

편제정원에 속한 직원의 임금, 사회보험, 복리후생 등을 책임지고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국유기업의 직원 등이 있다.

표 1  중국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고용형태

부문 단위유형 계약관계

공식

부문

•   당정기관, 인민단체(党政机关，团体): 정부기관(정부+공

산당의 기관이 모두 포함이 된다); 인민단체(정부기관이 

직접적 권한이 있고 단체의 운영 기금은 보통 중앙 및 지

방 재정에서 조달됨)

•   사업단위(事业单位): 사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가 

기관이나 다른 조직이 정부 재정이나 국유자본을 이용하

고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및 위생, 스포츠 등 사업을 운영

하는 사회조직

•   국유기업(国有企业): 국가가 자산의 전체를 소유한 기업.

•   집체기업(集体企业):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기업.

•   촌락 위원회 등 지역 자치 단체(村委会等自治团体): 동 주

민센터와 지방정부의 자치 단체와 비슷함.

•   무기계약의 형태로 단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단 편제정

원(编制定员)14에 포함되고, 

주로 안정적인 계약관계임.

•   계약기간이 단기로 기간이 정

해져 있음. 공식부문이지만 편

제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

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

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등 비

전형 근로자임.

비공식

부문

사업장이 있는 비공식부문으로, 

•   외자기업;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한 기업으로 투자형태에 

따라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으로 구분하며, 이를 

통칭하여 ‘3자 기업(三资企业)’이라고 부르기도 함

•   개인(个人)기업: 개인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

업, 개체기업(个体企业)과 사영기업(私营企业, 民营企业)

으로 구분됨. 8명 미만을 고용 시 개체기업(자영업자 포

함), 8명 이상 고용 시 사영기업

•   무기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근로자(하지만, 비공식부문에

서 개인기업은 파산할 가능성 

높은 편임).

•   단기계약이거나 무계약으로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근로

자. 

•   사업장이 없는 비공식부분으로 주로 농업 종사자 또는 프

리랜서, 파견 직장이 없는 가정부, 수제(手工?) 장인, 대리

운전자 등 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

•   중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노

동자는 농민으로 정의하고 통

상적인 노동자와 같이 고용기

간에 따른 고용관계를 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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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하지만 지속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 고용불안정성에 있어 다소 안

정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을 체결한 농민공은 공식

부문에 종사하지만 비전형적 계약이나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시공

(临时工)으로 불리며, 불안정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과 무계약을 체결한 농민공은 고용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 속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불안

정성은 그림 2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위의 분류에 따라, 농민공의 고용 불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노동력동태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고용 불안정의 경우는 전체 연

구대상자 3,078명 중 고용 불안정(매우 불안정과 불안정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인 

96.9%(2,981명)로 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을 체결한 농민공 및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과 무계약을 체결한 농민공의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고용 안정

(안정과 다소 안정 포함)에 해당하는 농민공은 3.1%(97명)로 공식부문에서 무기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농민공 

집단은 고용이 안정적인 농민공보다 31배나 많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 농

민공은 사영기업과 민영 기업 등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적인 고용형태로 취직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万向东, 2008; 袁晓辉 ·张丽宾, 2006; 李强 ·唐壮, 2002). 중국 

농민공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과 무계약 상태로 해고 

공식부문

비공식부문

불안정 안정

다소 안정매우 불안정

  무계약 무기계약

그림 2  중국 고용관계의 불안정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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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직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금 측면을 살펴보겠다. 고용안정성과 마찬가지로 임금의 수준을 

안정, 다소 안정, 불안정, 매우 불안정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임금 수준에 따

른 불안정성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의 불안정성을 분석한 기존연구들

은 대부분 평균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의 높고 낮음을 구분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ffice)의 저임금 기준인 ‘전체 노동

자 중위소득의 2/3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을 경우’에 임금/소득 불안정 집

합에 속한다고 구분했다(이승윤 외, 2017a, 2017b; 백승호 외, 2017). 그러나 임금을 비

교할 때 시간당 중위임금을 기존으로 연구한 유럽국가와 달리 중국의 경우 국

가통계국이 임금노동자의 중위임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는 일

반적으로 도시지역 임금노동자 월평균임금을 사용한다(厉以宁, 2015; 郭凤鸣 ·张世伟, 

2011; 田丰, 2010). 본 연구에서도 도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이

유는 농민공이 농촌 지역에서 벗어나 주로 도시에서 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농민공의 임금 불안정을 분석할 때는 농촌지역까지 포함된 중국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는 도시지역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더불어 본 연구는 농민공의 임금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불안정

성 분류 방법을 참고하고 농민공의 임금 불안정성을 더 면밀하게 구분했다. 즉 

임금 수준에 대한 안정적인 집단과 불안정한 집단의 이분법이 아닌 고용관계에

서와 같은 4개의 집단구분을 진행했다. 기존연구에서는 중위소득의 2/3를 분기

점으로 임금이 안정적인 집단과 임금이 불안정한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도 중국 도시지역 임금노동자 월평균임금의 2/3를 임금 안정과 불안정의 

표 2  농민공 고용 불안정성

구분 고용형태에 따른 불안정성의 정도 빈도 %

안정 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26 0.8

다소 안정 비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71 2.3

불안정 공식부문에서의 단기계약 등의 비전형계약 201 6.5

매우 불안정 비공식부문에서의 비전형계약 및 무계약 2,780 90.4

전체 3,0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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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안정한 집단과 불안정한 집단에서 각각 안정과 다

소 안정, 불안정과 매우 불안정 집단으로 보다 자세히 구분했다. 농민공의 임금 

불안정성의 구체적인 구분은 표 3과 같다.

국가통계국(2015)에 따라 2014년 전국 도시 임금노동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4,745위안, 한화 약 82만 6,554원이다. 본 연구는 국가통계국이 2014년에 공개

한 전국 도시 임금노동자 1인당 월평균임금(4,745위안)을 사용하여, 월평균임금을 

4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했다. 즉, 안정적 임금은 월평균임금(4,745위안)보다 높은 

수준인 경우, 다소 안정은 월평균임금의 2/3(3,163위안)보다 높고 월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 임금 불안정은 월평균임금의 1/2(2,372위안)보다 많고 월평균임금의 

2/3보다 낮은 경우, 임금 매우 불안정은 월평균임금의 1/2(2,372위안)보다 낮은 

경우다. 임금 불안정성의 분석결과, 매우 불안정한 임금수준으로 노동하는 농민

공은 58.6%(1806명), 불안정에 해당하는 농민공은 19.6%(602명), 임금 다소 안정

과 안정에 해당하는 농민공은 각각 14.0%(432명), 7.8%(241명)로 나타났다. 즉, 도

시노동자 평균임금의 2/3 이하의 불안정한 임금으로 일하는 농민공의 비율이 

78.1%로 전체 농민공의 2/3에 달했다. 앞서 고용불안정성을 경험하는 농민공의 

비율(96.9%)을 살펴보면, 농민공에게서 고용불안정성과 임금불안정성이 모두 매

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임금이 불안정한 농민공의 비율이 

고용불안정을 경험하는 농민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 고용불안정성과 임금불

안정성이 반드시 동시적으로 경험되지는 않아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을 다차원

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다. 

이어서 중국 농민공의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한국 노동시장

과 사회보험의 부정합성을 연구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표 3  농민공 임금 불안정성

구분 임금수준에 따른 불안정성의 정도 빈도 %

안정 도시 노동자 월평균임금 이상 241 7.8

다소 안정 도시 노동자 월평균임금과 도시 노동자 평균임금의 2/3 사이 432 14.0

불안정 도시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2/3 이하와 1/2 사이 602 19.6

매우 불안정 평균임금의 1/2(50%) 이하 1,806 58.6

전체 3,0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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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 속하는 것

으로 보았으나(이승윤 외, 2017a, 2017b; 백승호 외, 2017), 중국 농민공의 경우 제도의 

내용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지역과 

업종에 따라 중국 농민공들의 사회보험 가입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양로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가입한 경우가 많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농민공

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또한 농민공은 지역 간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실업보험의 가입 동기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본 연

구는 이승윤 외(2017) 등의 사회보험 불안정성과 관련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앞서 설명한 연구(何媛 外, 2015; 谢勇 外, 2009, 赵娜 外, 2016; 김병철, 2017)의 농민공 사

회보험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중국 농민공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을 4개의 집

단으로 구분하였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출산보험의 5대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출산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는 안정한 집단에 속하고, 세 가지의 사회

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다소 안정, 두 가지의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 불안정, 마

지막으로 모든 사회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경우는 사회보험 측면에서 매우 불안

정한 집단으로 분류했다.

농민공 사회보험 불안정성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사회보험 안정한 집단에 

속한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의 7.7%(236명)를 차지하고, 다소 안정한 집단에 속

한 비율이 4.9%(152명)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보험이 불안정한 집단과 매우 불

안정한 집단에 속한 농민공은 각각 6.6%(203명)와 80.8%(2,488명)에 달하여, 약 

87.4%에 해당되는 농민공은 사회보험 측면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何媛 外(2015) 등 연구에서 농민공의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매우 낮다

표 4  농민공 사회보험 불안정성

구분 사회보험 포괄성에 따른 불안정성의 정도 빈도 %

안정 4개 다 가입 236 7.7

다소 안정 3개 가입 152 4.9

불안정 2개 배제 203 6.6

매우 불안정 3개 배제와 모두 배제 2,488 80.8

전체 3,0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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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일치한다. 고용과 임금 불안정성과 마찬가지로 농민공의 사회보험 불안

정성은 매우 높았으며, 여전히 고용관계에서 가장 높은 불안정성을 보였다. 

중국의 노동시장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나뉘고 각 부문에서도 무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고용관계인 경우와 단기계약직이나 무계약과 같이 불안정적 

고용관계로 일하는 고용형태들이 있었다. 농민공의 경우 비공식 부문에서 단기

계약 및 무계약의 형태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임금 수준이나 사회보

험으로부터의 배제비율보다 높은 고용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은 농민공의 불안정

성에 있어 중국의 특수한 맥락에서 형성된 고용관계가 노동불안정성에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민공의 고용불안정성과 임금 및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고용과 임금이 모두 

안정된 농민공 집단은 0.1%에 그쳤고 고용과 사회보험 모두 안정된 농민공 집

단은 0.2%뿐이었다. 반면에 고용과 임금 및 사회보험에서 모두 불안정성을 보

이는 농민공 집단은 90.4%에 달했다. 또한 농민공의 임금과 사회보험의 불안정

성은 고용 불안정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고용의 안정성이 농민

공의 노동안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식부문의 무기계

약 노동자인 경우 임금과 사회보험도 함께 안정적이지만, 반면에 비공식부문에

서 단기계약 또는 무계약 상태로 취직한 농민공은 임금과 사회보험포괄 수준도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요약하면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임금과 사회보험

의 불안정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에 있어 고용불안정성이 

표 5  농민공의 고용불안정성과 임금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의 관계 (단위: %)

임금 안정성 사회보험 안정성

안정
다소

안정
불안정

매우

불안정
전체 안정

다소

안정
불안정

매우

불안정
전체

고

용

안

정

성

안정 0.1 0.2 0.3 0.3 0.8 0.2 0.3 0.1 0.3 0.8

다소 안정 0.4 0.4 0.4 0.9 2.4 0.5 0.4 0.4 1.0 2.3

불안정 0.8 1.3 1.5 3.0 6.6 1.2 0.8 1.0 3.4 6.4

매우 불안정 6.6 12.0 17.3 54.5 90.4 5.7 3.5 5.1 76.1 90.4

전체 7.9 13.9 19.5 58.5 99.8 7.6 5.0 6.6 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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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속성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 고용관계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농민공

이 전체의 90% 이상이고(표 2 참고), 임금과 사회보험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농

민공은 각각 58.6%(표 3 참고) 및 80.8%(표 4 참고)였다. 즉, 고용관계, 임금수준, 사

회보험 포괄성은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농민공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정의한 분류에 따라 고용관계 측면

에서 ‘매우 불안정’으로 분류되는 농민공이 90.4%로 가장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 임금, 사회보험 세 가지로 측정된 불안정노동의 조합에 따

라 농민공의 불안정성의 정도를 살펴보고 각 정도별로 불안정한 농민공 집단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은 다차원적인 불안정노동을 

‘임금/소득 불안정성, 고용불안정성, 사회보험 불안정성ʼ으로 개념화하여, 세 가

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보여 주는 경우는 ‘매우 불안정한 노동’으로 정의하

고, 세 가지의 측면 중 2개의 불안정성에 해당될 경우를 ‘불안정노동’으로, 하나

만 해당될 경우를 ‘다소 불안정노동’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두 해당되

지 않다는 경우를 ‘불안정하지 않은 노동’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불안정한 노동 집단에 속한 농민공은 전체 농민

공의 69.4%(2,138명)를 차지했다. 즉 2/3 이상의 농민공이 고용, 임금,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임금과 사회

보험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은 0.6%(19명)로 나타났다. 

표 6  불안정노동의 정도에 따라 분석한 농민공의 불안정노동 분석결과

구분 다차원적 불안정노동의 정도
%

(N)

불안정하지 않음 고용, 임금, 사회보험 측면에서 모두 불안정하지 않음 0.6

(19)

다소 불안정 고용, 임금, 사회보험 측면에서 이 중 한 가지가 불안정 5.8

(180)

불안정 고용, 임금, 사회보험 측면에서 이 중 두 가지가 불안정 24.0

(739)

매우 불안정 고용, 임금, 사회보험 측면에서 모두 불안정 69.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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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민공은 임금이 높고 사회보험과 고용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관계에서 좋은 임금과 사회보험에 포괄된 일자리에 농민공은 진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다음으로 불안정한 노동집단과 다소 

불안정한 집단에 해당한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 중 각각 24%(739명)와 5.8%(180

명)로 나타났다. 

위에 제시된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 농민공 중에서 매우 불안정 노동집단과 

불안정 노동집단은 모두 93.4%으로 농민공의 고용관계, 임금수준 그리고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이들의 노동불안정성은 매우 높다. 반면에 농민공의 안정 집단

(불안정하지 않음)과 다소 불안정한 집단을 합쳐도 6.4%에 불과하고 특히 고용, 임

금, 사회보험 모든 측면이 다 안정적인 농민공이 0.6에 그쳤다. 표 6에서 제시한 

불안정의 하위 집단과 다소 안정의 하위 집단들이 차지한 구체적인 비율을 살

펴본 표 5를 살펴보면, 중국 농민공 노동불안정성의 다차원적인 측면 중에서도 

특히 고용 불안정성이 이들의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

된다.

위에 표 1에서 분석된 중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바탕으로 중국 사

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화하면서 형성된 고용의 불안정을 본 연구

에서는 그림 2와 같이 ① 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② 비공식부문에서의 무기

계약, ③ 공식부문에서의 단기계약 등의 비전형계약, ④ 비공식부문에서의 비전

형계약 및 무계약의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농민공은 호구제와 도시 지역

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중국의 ‘이등공민ʼ으로서 도시에서 가장 소외 계층이 되

었으며, 대부분의 농민공들(90.4%)이 4가지 유형 중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집단인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 및 무계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관계의 불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었다. 그리고 고용관계에서의 불안정

성은 낮은 임금수준과 사회안전망의 배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중국 노동

시장의 이원구조에서 도시지역 내 공식부문 무기계약직들의 내부노동시장으로 

형성되는 가운데 농민공들은 유휴인력으로 활용되어 외부노동시장을 형성하며 

쉽게 고용되고 쉽게 해고되는 불안정성을 보인다. 비공식부분의 단기계약 및 무

계약 형태, 또는 공식부분의 단기계약직으로 고용된 농민공들은 고용형태 측면

에서 도시 내의 또 다른 주변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공식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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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하거나 공식부문에서 파견이나 용역계약 등 비전형적인 계약으로 일하는 

농민공은 임금과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불안정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높은 고

용의 불안정성이 낮은 임금수준과 사회보험 배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

로 농민공은 비공식부분에서 무계약 또는 비전형적인 단기계약의 형태로 안 좋

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VI. 결론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후인 2019년 말까지 농민공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6%로 노동시장의 1/3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맥

락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되고 확대되고 있는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을 다

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고용의 불안정성, 임금의 불안정성, 사회보험으로부

터의 배제로 인한 불안정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각각의 불안정성의 정도를 구

분하고, 중국노동력동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농민공 3,081명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불안정노동을 분석하며, 중국의 맥락에서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고

용관계가 노동의 불안정성에 가지는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중국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의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ʼ 농민

공과 ‘불안정한ʼ 농민공의 비율이 93.4%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도 ‘매우 불안

정한ʼ 농민공 집단의 비율이 69.4%로 전체 연구 대상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에 

고용, 임금, 사회보험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난 농민공은 전체 연

구대상의 0.6%에 불과하였다. 불안정노동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고용 불안정성은 불안정 집단과 매우 불안정 집단이 전체의 96.9%로 가

장 높게 나타나 임금수준 및 사회보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 매우 불

안정한 집단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중국노동시장의 불안정노동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형성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구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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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구분 외에도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 영향을 주

는 것은 계약관계인데, 공식부문에서 취직한 정규직, 즉 무기계약을 체결한 노

동자의 노동 안정성은 가장 높은 반면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과 무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노동 안정성이 가장 낮았다. 공식부문의 안정적인 무기계약직

의 노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유휴인력이 필요한 경우, 공식부문이라고 하더라

도 무계약자 또는 단기계약 등의 불안정적 고용관계로 인력이 충원된다. 임시공

(临时工)으로 불리는 이러한 집단은 공식부문에서 취직했지만 비전형적 계약이나 

단기계약으로 인해 고용불안정성을 보이는 집단이다. 농민공의 경우 이러한 공

식부문의 불안정노동으로도 진입하지 못하고 절대다수가 비공식부문에서 무계

약 또는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있었다.

중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인 농민공의 노동

불안정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와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농민공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 대부분 기존연구는 농민공의 임금이

나 사회보험 등 단일적 차원에만 주로 집중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불안정

노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고용, 임금, 사회보험 세 가지 차원을 조합

하고 불안정노동의 정도를 다시 4가지로 나누어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을 다차

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고용관계의 경우, 중국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중국내 

논의를 고려하여 새롭게 고용관계를 분류해 보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농민

공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농민공의 저학력, 저숙련 

등 인적자본과 불안정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파악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즉, 

부족한 인적자본으로 농민공이 당연하게 불안정적 고용형태와 낮은 임금수준

의 일자리에 종사한다는 분석이 다수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

가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4가지로 구분하고, 이어 임금수준과 사회보험 포괄

성을 포함해 노동의 불안정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농민공의 고용불안

정성은 임금수준 및 사회보험 측면에서의 불안정성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

데, 특히 고용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임금과 사회보험의 불안정성도 

함께 높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차적으로 농민공의 고용 불안정성 개선

을 통해 임금과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을 함께 개선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준다. 특히 비공식부문에서 무계약 또는 단기계약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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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의 고용 불안정성 측면이 농민공의 높은 불안정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는 점은 정책개발에 함의를 준다. 둘째, 본 연구는 불안정노동

자의 형성과 노동의 불안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제도적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준다. 본 연구는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중국 맥

락에서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구분하여 고용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서구국가뿐

만 아니라 한국과 비교하여도 중국의 불안정노동은 농민공이라는 제도적 유산

과 개방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특수성이 낳은 노동불안정성의 모습을 보인다. 특

히 중국의 복잡한 고용형태들을 살펴보면 ‘비정규직’만으로는 불안정노동을 설

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노동의 불안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노동자를 둘러싼 역사적 제도경로성과 제도들

의 조합에 대한 다각적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농민공이 확대된 배경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자유롭

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며 중국의 도농이원경제구조(城乡二元经济结构)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는 모순적으로 도시 내 이원구조를 형성

시켰으며, 농민공은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이등 공민’의 불안정노동자로 계층화

된 모습을 보였다. 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대량의 잉여노동

력이 나타났고, 반면 도시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는 제도적 사회적 맥락

이 불안정노동자인 농민공을 형성했다. 여기에 더해 식량배급제가 축소되고 현

금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호구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도시에서 생활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민공은 도시의 비공식부문에서 가장 불안정적 고

용관계인 무계약 또는 단기계약의 형태로 일하며 저임금과 사회보험에서도 배

제되었다. 도시 내 불안정노동자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농민공은 대도시 도시정

착의 누계 점수제(落户积分制)로 인하여, 도시 내부 ‘현지인ʼ과 ‘외지인ʼ이라는 ‘신

이원구조(新二元结构)ʼ를 이루게 되었고, 앞으로도 불안정노동의 계층화는 이들이 

중국의 취약화(precarization)(Standing, 2011)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중국의 호구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적 기능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어떻게 노동시장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호구제의 경로의존성과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중국의 도농이원구조는 이후, 

도시 ‘일등 공민ʼ과 농촌 ‘이등 공민ʼ의 불평등 구조를 형성시켰다. 이는 이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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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의 기술발전과 경제개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 나아가 매우 안정적인 

도시의 공식부문의 정규직 노동자와 도시에서 떠도는 농민공으로 구성된 매우 

불안정한 노동자 집단으로 구성된 불평등한 노동시장구조의 형성으로 이어졌

다. 이것은 한국의 지역 간 노동 유동인구, 도농격차에 따른 유동인구뿐만 아니

라 통일 이후 노동력 이동과 관련한 여러 노동시장 격차 가능성에도 함의를 줄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호구제도는 약화되었으나 제도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한 영

향은 잔존하며, 불안정노동 양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이

후 연구에도 함의를 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농민공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

해 호구제와 지방 제도의 경로의존성 문제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성노동을 다차원 측면에서 살펴보고 특

히, 실증자료를 통해 그 심각성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농민공에 대한 국제적 논

의 및 실증분석이 매우 부족하였던 것에 주목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의 맥락에서 고용관계를 새롭게 분류하고 고용

관계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에 ‘정도(degree)’를 제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 확대의 영향요인과 구체적으로 제도적 경

로의존성 어떻게 작동되어 농민공의 심각한 불안정노동 문제를 확대시키는지와 

관련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미친 다른 핵심적 제도요인은 노조와 같은 이해대변 메커니즘의 부재도 들 수 

있다. 농민공의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고용불안정성이 높고, 권익 보호 의식 부

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범위의 전문적인 농민공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농민공은 중국사회의 구성원이자 쉽고 값싼 노동력

을 제공하여 중국의 빠른 경제개발에 기여한 노동자다.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모두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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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anding migrant peasants  

(Nong-Min-Gong) in the special socio-economic context of China in a multi-

dimensional manner in terms of employment, wage and social insurance, 

and to empirically analyze an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recarious work.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migrant peasants and their various instability 

experiences, and systematically reviewed existing studies on precarious 

work. Based on this, precarious work is classified into four degrees: very 

unstable, somewhat unstable, somewhat stable, stable, and unstable labor 

using data from the 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 and 

was analyzed in three aspects: employment, wage, and social insur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ose too precarious in all three aspects, that is 

“very precarious” and “precarious” migrant peasants accounted for 93.4%,  

revealing that the precariousness of Chinese migrant peasants was very 

serious. In addition, the fact that precarious employment could be inter-

preted as the main cause of the serious precarious labor of migrant 

peasants, which has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on the multidimensional precariousness of the migrant peasants 

have implications since there is a limit to explaining precarious work only 

by ‘non-regular workers’ or ‘atypical laborers’ when looking at the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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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types in China. The results can also have implications for 

the need to analyze rapi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need to 

analyze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pathways surrounding workers and the 

combination of institutions from multiple perspectives. In other words, the 

study has implica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on the path dependence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ombination of the urban-rural 

dual structure to form the precarious workers in China, represented by 

migrant peasants.

Keywords | Chinese migrant peasant, precarious work, 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